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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보건부 공고
화장품 검문소(checkpoint) 지정에 관하여(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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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(1)항 및 제6조(9)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,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제1조 공중보건부의 불기 2559년(서기 2016년) 11월 3일자 화장품 검문소 지정에 관한 공고 제1조에 (45)항 및 (46)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“(45) 사뭇쁘라깐 주, 민간항, TS 운송 및 물류주식회사, 식품의약품 검문소
(46) 사뭇쁘라깐 주, 민간항, 시암 가스 및 석유 주식회사, 식품의약품 검문소”
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불기 2560년(서기 2017년) 3월 2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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